
[별지 제16호의2서식]<신설 1994.7.28. 1997.3.24> (앞면)

수산동식물의 포획·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
시·군·구 2일

어 업 의 종 류
어 업
권 자

성  명 주민등록번호
주  소 시·도       시·군·구      읍·면·동      리·동     번지

면 허 번 호 제     호 면허기간 년   월   일 ~     년   월   일
면 허 면 적 ha 어장위치 시·군·구    읍·면·동     리·동   번지

사용하고자 
하는 관리선
의 내  용

구분
종류 지정 받은 관리선 승인 받은 관리선
어 선 번 호 제     호 제     호 제     호 제      호
톤     수
마     력

포 획 · 채 취 의 
목적과 사유
사용하고자 하는 어구 및 
포획·채취방법
포획·채취하고자 하는 수산
물의 종류 및 수량

품 종 계 기   타
수 량 (kg)

포획·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기간 년   월   일 ~     년   월   일

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4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
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·채취의 금지해제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

19      년       월        일
신청인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  귀하

* 어장을 행사계약관리하거나 법인어촌계인 경우에는 어업권
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수 수 료
없    음

48277-26011 민
'93.12.13 승인 

210mm ×297mm
(인쇄용지(2급) 60g/㎡)

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

신     청     인
처   리   기   관

시·군·구

송부 ▶
신 청 서 작 성 접        수

◀
교부

▼
신청서류 확        인

▼
기 안 결 재

▼
허 가 증 작 성


